




는 지 지 재1 ( ) 133「 」 「

규 에 하여 각 여 통합 리110 」

하고 효 활 하 하여 청 도통합 리 하(

통합 라 한다 하고 그 운 리에 필 한 사항“ ” )

규 함 한다.

에 사 하는 어 는 다 과 같다2 ( ) .

통합 라 함 각 여 통합한 말한다1. “ ” .

여 라 함 달 에 필 한 당해연도 지2. “ ”

하고 남는 말한다.

도 고 라 함 지 재 규 에 하여 도가 지 한3. “ ” 64「 」

말한다.

운 라 함 도에 운 하고 는 각 운4. “ ”

말한다.

재원 통합 다 각 호 재원 한다3 ( ) .

다 탁1.

회계 특별회계2.

통합 상환액3.

타4.

도 통합 각 별 사업 집행에 지 없는 내4 ( )

에 다 각 호 도 운 한다.

지역사회간 본사업 등 지역개 시 에 는1.

공 업 타 특별회계에 한2.

3. 지역경 활 화 주민 복지 진 한 사업에 는

통합 리 운 한 경비4. ․

타 도지사가 필 하다고 하는 사업에 한5.

운 리 통합 통합 리계획에 하여 도지사가5 ( ) ①․



운 리하 업무 원활 하 하여 통합 운 하여,․

행하게 할 다.

통합 운 운 효 공공 하여②

필 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운 에 한 지 립하거나

도지사 승 얻어 운 에 한 지시 할 다.

통합 지 재 규 에 하여 산29③ 「 」

처리할 다

통합 과 지 확 하 하여 통합 운④

지 하는 도 고에 리하여야 한다.․

회계 계공무원 직지 도지사는 통합 효6 ( )

리운 하 하여 다 과 같 회계 계공무원 지 한다.

통합 운 획 리실1. :

통합 운 산담당2. :

통합 납원 통합 업무담당사무3. :

탁 무 운 각 운 에 한 규7 ( )

에 하고 여 통합 에 탁하여야 한다 다만. ,

도지사가 그 에 지 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

러하지 아니하다.

탁 간 규 에 하여 통합 에 탁하8 ( ) 7①

는 탁 간 상 한다1 .

탁 도 고 한1②

다.

운 심 원회 운 리에 한 다 각호 사9 ( ) ① ․

항 심 하 하여 운 심 원회 하 원회 라 한다( “ ” )

다.

운 계획 립 산 결산 운 과 에 한 사항1. , ,

상사업 탁 간2. ,

에 한 사항



달 립취지 상실여 결 에 한 사항3.

사 복 합리한 통폐합 에 한 사항4.

타 리운 에 한 사항 원 하는5. ․

사항

원회는 청 도도 원회가 행한다.②

탁 한 상환 탁 운 상 가피한 사10 ( ) ①

가 는 경우에는 탁 간 만료 라도 상환할 다.

항 규 에 하여 탁 탁 간 만료 에 상환 고1②

할 에는 상환 고 하는 지 미리 그 취지 통합 운15

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운 계획 결산보고 도지사는 지 재11 ( ) 110 3① 「

항 규 에 라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 운 계획 립하여야」

하 납폐쇄 후 내에 결산보고 하여야 한다, 80 .

운 통합 운 계획 립에 필 한 여 료②

매 월 지 통합 운 에게 하여야 한다8 31 .

도지사는 항 운 계획 결산보고 매 회계연도마1③

다 도 회에 하여야 한다.

시행규 시행에 필 한 사항 규 한다12 ( ) .

시행 는 공포한 날 시행한다1 ( ) .

경과 항 규 에 한 도 고 는2 ( ) 5 4

시행 현재 여 하 다 에 탁한 경우에,

는 그 탁 간 료 후에 한다.

다 개 청 도여 운3 ( ) ①

다 과 같 개 한다.



항 다 과 같 한다10 2 .

도 고에 하여 리하 여 청 도 통합, 「

리 운 규 에 하여 통합 운7」

에게 탁하여야 한다.

청 도지 채상환 운 다 과 같 개 한다.②

항 다 과 같 한다4 2 .

도 고에 하여 리하 여 청 도 통합, 「

리 운 규 에 하여 통합 운7」

에게 탁하여야 한다.

③ 청 도 업 운 다 과 같 개 한다.

항 다 과 같 한다5 4 .

여 청 도 통합 리 운「 」

규 에 하여 통합 운 에게 탁하여야 한다 다만 특7 . ,

별 필 하다고 할 에는 리운 에 한 업무․

또는 업진 공단에 탁할 다.

④ 청 도 생활보 운 다 과 같 개

한다.

항 다 과 같 한다4 2

도 고에 하여 리하 여 청 도 통합, 「

리 운 규 에 하여 통합 운7」

에게 탁하여야 한다.

청 도사회복지 운 다 과 같 개 한다.⑤

항 다 과 같 한다4 1 .

도 고에 하여 리하 여 청 도 통합, 「

리 운 규 에 하여 통합 운7」

에게 탁하여야 하 도별 계 하여 리운, 3 ․

한다.



청 도식 진 운 다 과 같 개 한다.⑥

항 다 과 같 한다3 1 .

도 고 또는 시 행에 하여 리하 여, 「

청 도 통합 리 운 규 에 하여 통7」

합 운 에게 탁하여야 한다.

⑦ 청 도문화 진 에 한 다 과 같 개 한다.

항 립14 2 “ 도 고 또는

행에 할 다 도 고에 하여 리하 여” “ ,

청 도 통합 리 운「 」 7 규

에 하여 통합 운 에게 탁하여야 한다 “ 한다.

청 도청 운 다 과 같 개 한다.⑧

항 다 과 같 한다4 1 .

도 고에 하여 리하 여 청 도 통합 리, 「

운 규 에 하여 통합 운 에7」

게 탁하여야 한다.

청 도 재난 리 운 리 다 과 같 개 한⑨ ․

다.

항 다 과 같 한다3 2 .

도 고에 하여 리하 여 청 도 통합 리, 「

운 규 에 하여 통합 운 에7」

게 탁하여야 한다.

과학 학운 에 한 다 과 같 개 한다.⑩

항 다 과 같 한다23 1 .

학 고에 하여 리하 여 청 도 통합, 「

리 운 규 에 하여 통합 운7」

에게 탁하여야 한다.



청 도 문 운 리 다 과 같⑪

개 한다.

항 다 과 같 한다10 2 .

도 고에 하여 리하 여 청 도 통합 리, 「

운 규 에 하여 통합 운 에게7」

탁하여야 한다.














